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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審査 決定事例

-行政自治部 決定事例 -

行政自治部 提供

  1. 2001. 2. 27. 제2001-57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골 장의 개업비가 골 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 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골 장을 건설하면서 개업비로 계상한 일반 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여비교통

비, 비, 소모품비 등은 골 장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의 

매  법인의 일상 인 경비로서 골 장을 취득하기 하여 지 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 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

로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리 산 1번지 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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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장을 조성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 으나, 2000.7.10.부

터 2000.7.13.까지 청구인에 하여 실

시한 세무조사결과 이건 골 장의 개

업비등이 과세표 액에서 락된 사실

이 확인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 액 

8,228,663,24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

1항  제2항의 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3,315,230원, 농어 특별세 

89,220,560원, 합계 1,062,535,790원(가

산세 포함)을 2000. 8. 11. 부과고지하

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청은 청구

인이 매년 납부한 종합토지세액 등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 에 포함된 잘못이 있

다고 보아 당  부과처분을 취득세 

549,864,280원, 농어  특별세 50,404,220

원, 합계 600,268,500원(가산세 포함)으

로 2001. 1. 2. 경정결정하 다.

  나. 청구의 취지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골 장 건설공사를 (주)△△에 일

 외주처리하 으므로 이건 골 장 조

성공사와 직․간 비용은 모두 공사비

로 집행되어 취득세를 납부하 고, 기타 

일부 청구인이 직  지출한 골 장 건설

공사와 련된 장 인건비, 코스 련인

건비, 인․허가비등은 모두 건설 인 자

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취득세를 납부하

으며, 이건 골 장 건설과 계없는 

총무등 일반 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 과 리부서

의 차량감가상각비, 회원권분양 고선

비, 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

리하 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 장 

조성공사와 련없는 비용이므로 취득

세 과세표 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

분청이 이를 과세표 에 포함시켜 취득

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다. 우리부의 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골 장에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법한지의 여부에 

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 , 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골

장용 부동산  구분등록의 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

  행정자치부 결정사례



-3 -

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

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

액을 과세표 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결문, 법인의 장부에 의하

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

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 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은 청구인이 이건 골 장을 조성하여 

1999.5.18. 등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

부하 으나, 세무조사결과 개업비등이 

과세표 액에서 락된 사실을 확인하

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 으며, 이에 

하여 청구인은 개업비는 골 장 건설

과는 련없는  비용인데도 골 장의 취

득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

면, 청구인은 이건 골 장 조성공사를 

(주)△△에 일  도 하고, 도 비용총

액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 액에 포함시

켰고, 1996년～1999년간 코스 리등을 

하여 이건 골 장에 투입된 청구인 소

  2. 2001. 2. 27. 제2001-7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환매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인에게 환매요청을 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속직원들에 한 인건비(총177,947,020

원)는 건설 인 자산으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 이건 골 장의 취득세 과세표 액

에 포함시킨 반면, 총무 등 일반 리부

서의 임직원 인건비, 여비교통비, 

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지 수수료, 보험료, 통신비, 세 과 공

과 , 지 임차료, 고선 비, 수선비, 

잡비, 유가증권처분손실비, 운반비, 교육

훈련비, 력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리하 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 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

는 회원권 매  법인의 일상 인 경

비로서 골 장을 취득하기 하여 지

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

의 것이므로 골 장의 취득가액에서 제

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

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

2000-511호, 2000.6.27)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례  심사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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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시 환매특약등기를 하 으며,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지 요청을 환매권

자가 받아들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 

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타당하나, 등록세의 경우

에는 비과세 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정으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 2. 

역시 덕구 ○○동 1673-3번지 공

장용지 9,926.3㎡(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하여 지방세법 290

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 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  사용

하지 아니하 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

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486,959,740원)에 구지방세법(1998. 

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

의 것) 제112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652,700원, 농어 특별세 24,534,820

원, 등록세 53,530,540원, 교육세 9,813,920

원, 합계 355,531,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 다.

  

  나. 청구의 취지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유가공 공장이 치한 역시 

용문동 소재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주

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1996. 4. 

30. 역시로부터 제4공단 공장용지

인 이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고정

투자비 과다  자경  등으로 공장운

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 1997. 1. 

10. △△우유 동조합으로부터 유가공 

공동사업 제의가 있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보다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역시

측에 더 큰 부지를 의뢰하 으나, 매수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충남 논산시 소

재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에 

역시는 1997. 3. 14. 이건 토지를 환매

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

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행정자치부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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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

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건의 경우 비과세 요건

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환매기간내

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수자의 취

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 것이라 하

겠다.

  먼 , 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

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환

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

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

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법 제128조제2호가목에서 토지

수용법 는 공공용지의취득 손실보상

에 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한 등기에 하여

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9. 12. 28. 법

률 제6060호로 삭제되기 이 의 것) 제

290조 제2항제3호에서 축산업 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 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

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통령령 제15835호로 개

정되기 이 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

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은 청구인이 1996. 4. 30. 환매등기를 병

행하여 역시장으로부터 이건 토

지를 매입한 데 하여 공공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목 으로 취득한 부동산

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으나, 청구인이 1997. 2. 7. 

역시에 이건 토지에 한 매매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1997. 3. 14. 역

시장이 이건 토지에 한 소유권 이 등

기를 이행하 으므로 취득세등의 추징

례  심사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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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 고를 하

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환매를 원

인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이행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등을 들어 비과세 

상인 환매권에 의한 환매에 해당된다

며 과세 부심사를 청구하 으나 결

정기 은 이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는 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

으로 청구인의 계약해제신청에 의하

여 계약해제를 한 것이므로 환매권에 의

거 환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

아 불채택 결정을 하 음을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

에 의한 환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

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

세법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

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는 그 매수자의 취득에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4. 30. 

역시와 이건 토지에 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면서 역시장을 환매권

자로,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으로 하고, 환매 액은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  원

해당액에 환매권 행사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용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환매특

약등기를 하 고, 비록 청구인의 매매계

약 해제신청(1997. 2. 7.)이 원인이 되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 의 매도자인 

역시장에게 이 된 것이라 하더

라도 역시장이 계약해제가 아닌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경

료하 을 뿐 아니라, 당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환매와 달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반환 에 한 이자를 지 하

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환

매특약등기에 명시된 로 반환 에 

한 5%의 이자를 지 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상

인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는 공

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한특례법

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

산에 한 등기에 한하여 비과세 상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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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행정자치부 결정사례


